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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 특징 등을 과학 으로 분

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 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의 질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 보고서에 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 인

내용이 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 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

학 보고서의 문제 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

에서 밝 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언에

한 질 평가 기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 평가 기 의 제시는 사법 단

시 법심리학 보고서의 법 효용성을 높이고, 문가가 보고서와 문가 증언의 질을 확

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 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어 : 성폭력피해, 진술분석,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 문가 증언, 질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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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도 형사사법 차 내에서 다양

한 법심리학 평가나 일반 인 심리평가의

필요성과 평가결과를 재 에서 활용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다(김상 , 2016). 부분은 형

사사법기 의 요청이나 형사 차에 의해 피의

자, 재 피고인 는 피해자를 상으로

문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문가의 의견은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재 에 활용된다.

법정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는

형사사법기 의 법 단에 직 인 도움이

되기 한 보고서로 면담, 학교자료, 수사자료,

심리평가결과, 법임상 평가결과 등의 다양

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 재 단계에 제출된다(Otto, DeMier,

& Boccaccini, 2014).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심리학 평가에는 피고인의 법 인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재범 험성 평가, 진술신빙성

평가, 범죄피해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인 형사사

건과 달리 물 증거나 목격자와 같은 인 증

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수사나 재 에서 핵

심 으로 논의된다(박지선, 강상훈, 2013). 하

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지 장애인인

경우 일반 인 성인 피해자에 비해 진술 능력

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성범죄 피해자

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한

문제가 제기되는 동시에 수사나 재 을 통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험도 고려해야 하

므로 이를 보완하기 한 책이 필요해졌다

(김한균 등, 2018). 이에, 피해자가 진술한 내

용을 문가가 분석해 진술의 내용에 한 신

빙성을 단하는 진술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술에 한 분석 결과가 보고서의 형태로 형

사사법기 에 제출된다.

국내외로 진술분석 평가도구 개발 도구

에 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지만(이창훈, 박미단, 2016),

문가가 작성해 제출하는 진술분석 결과보고

서가 하게 작성된 것이지 여부, 즉 보고

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에 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한유화, 박 배,

2016). 심리학 지식이 거의 무한 경찰 ,

검사, 사는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문

가에 의해 작성된 법심리학 보고서나 일반

인 심리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어떤

내용이 사실 단을 내리기 해 필수 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어떤 내용이 락되었는

지 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서를 활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 일반 인

심리평가 보고서나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보고서는 작성한 문가의 교육,

훈련, 경험 수 에 따라 보고서 내용에 질

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보고서나 일반 인

심리평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 들을

살펴보고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 작성 시 고

려해야 하는 지침들과 외국에서 개발된 진술

분석 보고서 질 평가 기 을 검토하여 국내

에서 활용 가능한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의

질 평가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술분석

진술분석의 정의 평가도구

헌법 제27조 5항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

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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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범죄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한 신빙성 단이 요해졌다. 진

술분석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사건 련 진술

을 과학 으로 분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단하는 기법으로 진술 내용에 기 해 그 진술

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단하는 기법이다(한

유화, 박 배, 2016; 김한균 등, 2018; 검찰

청 규, 2019). 진술분석에 핵심으로 사용되

는 진술 신빙성 평가 차와 도구는 다양하게

개발되고 발 되어 왔는데 과학 내용분석

(Scientific Contents Analysis, 이하 SCAN), 진술타

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이하 SVA),

거기반내용분석(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이하 CBCA), 실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 이하 RM) 등이 사용되고 있다(이창

훈, 박미단, 2016; 이미선, 2018). 이 진술타

당도분석(SVA)은 주로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 지 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타

당성 평가를 해 활용된다(이미선, 2018).

진술타당도분석(SVA)은 진술의 근거에 한

가설을 설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한 포 인 차를 의미한다(Köhnken,

2004). 진술타당도분석(SVA)은 반구조화된 면

담을 통한 진술확보, 거기반내용분석(CBCA)

이나 실모니터링(RM)과 같은 분석도구를 활

용한 진술의 신빙성 단, 진술의 내용분석과

면담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진술이 거짓일 가능

성을 검증해보는 타당도 체크리스트(Validity

checklists)의 3단계로 진행된다(이미선, 2018).

거기반내용분석(CBCA)은 실제 사건을 경험

한 사람만이 19가지 거에 부합하는 진술이

가능하다는 제를 기반으로 하며(조은경,

2004), 실모니터링(RM)은 7개의 진실 거와

1개의 거짓 거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사

건에 한 기억과 스스로 만들어 낸 기억에서

기인한 진술을 구분한다(이승철, 2013). 여성가

족부, 자치단체, 경찰청, 의탁병원과 같은 운

기 의 4자 력에 의해 운 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 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기본

으로 거기반내용분석(CBCA)을 활용하나,

피해자의 지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

자가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실모니

터링(RM) 용을 고려하는 등 분석 의 역량

에 따라 두 도구가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

다(경찰청 정보공개청구, 2020.11.26). 외국의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을 평가하는 도구로 진술타당도분석(SVA)이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진술타당

도분석(SVA)의 주요 도구인 거기반내용분석

(CBCA)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Pezdek et

al., 2004). 를 들어, 성폭력 상황은 아동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 포함되기에 아동이 사

건에 한 진술을 하 을 때 실제 발생한 사

건인지 여부와는 계없이 거기반내용분석

(CBCA)의 수가 낮아져 거짓으로 잘못 분류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Pezdek et al.,

2004). 결과 으로 진술타당도분석(SVA)은 수

사기 에서 사건을 조사하기 한 용도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형사재 에서 과학 증거

로 인정될 만큼의 정확성은 갖추지 못한다는

지 이 있어왔다(Vrij, 2005).

국내 진술분석의 활용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은 하게 발생해

직 증거를 찾기 어렵고 가해자에게 죄가 있

어도 자백하지 않거나 피해 아동이 사건에

해 비 을 유지하도록 설득 는 박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범죄에 한 증명이 어렵다(조

은경, 2004).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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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진술이 범죄 입증을 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의 형사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실시되고 있다. 경찰의 경우 2005년에 여성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한 ONE-STOP 지원센터

를 설립하면서부터 진술분석 제도를 도입했고

(박주상, 2007), 2010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한 문가의 의견서 제출이 가

능해졌다(김한균 등, 2018). 2021년 재, 국

39개소에 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세

종류의 해바라기센터가 설치 운 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5.28). 경찰에서는

진술분석 의무참여 상자를 13세 미만 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보고 진술분석을 실

시하고 있지만, 실무 으로는 13세 이상 아동

혹은 장애가 등록되지 않은 지 , 신체 , 심

리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진

술분석이 실시되고 있다(경찰청 정보공개청구,

2020.11.26.).

검찰에서는 2004년에『성폭력 특별법』의

용을 받는 범죄에 해 최 로 진술분석을

용하 고, 이후 2006년에 검찰청에 과학수

사 실무 을 만들며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했

다(김한균 등, 2018). 검찰청에서는 2019년

10월까지『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한 특례

법』제33조( 문가의 의견조회)에 규정된 13세

미만 아동 지 장애 피해자 외에도 성폭력

사건 PTSD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성인피

해자를 상으로도 진술분석을 시행해 왔으나,

사건의 폭증으로 부득이하게 법률에 규정된

상만 분석하게 되며( 검찰청 정보공개청구,

2020.12.12), 재 성폭력 사건의 13세 미만 아

동, 지 장애 피해자만을 상으로 진술분석

을 실시하고 있다.

행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사건

에서 문가 의견조회가 의무 으로 시행되고

있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분석 업무는 주

로 경찰단계에서 진술분석 문가가 수행하고

있으나, 신빙성 분석에 한 인식 증가와 함

께 법원에서도 문심리 원에게 추가 으로

의견을 구하는 일이 증가하 다(홍유진, 김시

업, 2017).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도에서 2020년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한 특례법』에 포함

되는 성폭력 발생 건수 진술분석 참여 건

수는 평균 약 3천 건이었으며, 성폭력범죄 발

생건수와 진술분석 참여건수는 표 1에 제시하

다. 2014년도에서 2020년도 아동 성폭력 사

건 체 발생 시 진술분석 참여 건수는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평균 약 1,700건이었고, 13

세 이상 아동의 경우의 경우 평균 약 240건이

었다. 한, 2014년도에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진술분석 참여건수는 1,284건이었으

며, 2015년도 이후부터는 진술분석 실시 시

장애등록자와 장애의심자를 구분하여 진술분

석을 실시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2015년도

에서 2020년도 문가 인력 황을 고려할 때

1명의 진술분석 이 한 해에 약 36.58건(진술

분석 참여건수 평균:3,439.17/ 문가 황 평

균:94)의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되

며, 2014년에 비해 재의 진술분석 참여건수

는 증가하 으나 이와 달리 문가의 수는 감

소하고 있어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수

가 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에 따르면, 표 2에 제시된 2015년

도부터 2019년까지 성폭력사건 체 발생건수

진술분석 참여건수는 평균 연간 약 280건

이었으며, 1인당 분석 건수는 평균 73건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분석 건수가 1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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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임

분석 (supervisor)이 감독하게 되는 모든 보고

서를 합산한 수치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표 2를 보면, 2014년도에서 2019년도 국 13

세 미만(아동) 상 성폭력 사범에 한 평균

기소율은 41.53% 고, 장애인 성폭력 사범의

기소율은 평균 32.92% 다. 검찰청에서는

모든 성폭력 사건에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것

연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 체)

진술분석

참여건수

문가

황

13세 미만

성폭력

발생 건수

참여건수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

참여건수

13세

미만

13세

이상

장애

등록

장애

의심

2014 29,517 2,969 - 1,161 1,529 156 927 1,284

2015 30,651 3,171 99 1,267 1,661 308 857 877 325

2016 28,993 2,893 107 1,083 1,700 281 807 795 117

2017 32,234 3,452 101 1,261 1,724 264 785 1,260 204

2018 31,396 3,577 101 1,277 1,731 227 836 1,410 209

2019 31,396 3,988 86 1,374 2,119 233 804 1,438 198

2020 29,496 3,554 70 1,082 1,850 229 776 1,236 239

평균 30,697.83 3,341.67 - 1,215.00 1,759.14 242.57 827.43 - -

주. 출처: 2020.11.23., 2021.03.10. 정보공개청구요청, 2020.11.26., 2021.03.22. 경찰청 자료제공

*장애범 : 신체 ․정신 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표 1. 경찰청의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진술분석 참여 황

연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 체)

진술분

석 참여

건수

1인당

분석

건수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수 비

기소율(%)

1심 유죄선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 비

기소율(%)

1심 유죄선고

징역형 벌 형 징역형 벌 형

2014 - - - 46.6 464 40 36.2 371 14

2015 31,063 231 57 42.8 450 30 34.7 356 16

2016 29,357 295 75 39.2 413 17 32.4 286 17

2017 32,824 289 72 39.3 460 24 33.1 322 11

2018 32,104 321 81 44.0 446 38 30.5 326 8

2019 - 291 78 37.3 413 40 30.6 296 13

평균 - - - 41.53 441.00 31.50 32.92 326.17 13.17

주.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 2020.06.01. 정보공개청구요청, 2020.06.12. 검찰청 자료제공.

표 2. 검찰청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진술분석 참여 황, 유죄선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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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법과학분석과 과장과 지정 2인으로

구성된 심의 원회 합의를 통해 분석 가능 여

부를 결정하고 있어( 검찰청 규, 2019), 성

폭력 사건 체 발생 건수에 비 실제 인

진술분석 참여건수 간에 차이가 있다.

결론 으로 수사기 에서 1년에 감당해야

하는 진술분석 보고서 상 사건의 수에 비해

문가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해당 문가가

충분한 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자격에

해 법률로써 규정되지 않았다(홍유진, 김시업,

2017). 문제는 문가가 감당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문가가 작성하는 보고

서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가 1

인당 담당해야 하는 진술분석 참여건수가 많

을수록 문가가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충분

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시간의 압박

으로 인해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 으로 질

이 낮은 결과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실제로 2017고단1506 결에 따르면, 진술분석

문가가 매일 약 2~3건의 보고서를 작성하

고, 이에 과 한 업무상황으로 인해 기계

이고 형식 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

으므로 진술분석 보고서의 신빙성이 해되었

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김민희, 이승진,

2019).

진술분석 문가의 역할 능력

아동 증언의 핵심은 아동이 성인의 기억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를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단하는 것이다(박

지선, 강상훈, 2013). 학계에서는 아동이 성인

과 비슷한 수 의 진술 능력이 있다는 주장과

성인에 비해 아동의 진술능력이 떨어지기 때

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두 측면으로 나

뉜다(곽 주, 이승진, 2006). 진술능력에 한

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지 장애 피해자에게도

용된다(이수정, 유진옥, 2009). 아동 는 지

장애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 하

는 데 면담자나 주변인의 향에 취약해 피암

시성이 높고 진술 시 표 하고 싶은 내용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

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이수정,

2011). 그러므로 정확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끌

어내기 해서는 아동 지 장애 피해자의

특성에 한 이해도가 높고 자격을 갖춘 문

가가 진술분석 평가에 한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신 하게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 으로 진술분석 문가는 아동의 증

언을 방해하는 발달 특징, 성숙 정도, 언어

표 방법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아동 진술

을 주의 깊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곽 주, 이승진, 2006). 한, 지 장애

인은 공간 정보, 세부 정보에 해 일반

인 못지않게 풍부한 진술이 가능하므로, 진술

분석 문가가 지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

하고 이를 고려해 한 면담기법을 사용한

다면 정확하고 완 한 진술의 수집이 가능하

다(이수정, 유진옥, 2009). 를 들면, 피해자가

개방형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는 진 으로

단서를 제공하거나 구체 인 질문을 하되, 단

서를 제공한 이후에도 진술하지 못할 시엔 면

담을 종료해야 한다(이미선, 조은경, 2015). 더

불어 진술분석 문가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

하는 아동의 진술을 평가할 때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의학 증거, 행동증상, 피의자 자백,

목격자 증거, 물리 신체 증거 등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

해야 한다(조은경, 2004). 아동은 간 으로



송승주․김민지 / 한국 진술분석 보고서 증언에 한 질 평가 기

- 229 -

얻은 지식과 실제 사건을 분리하지 못하고 정

보의 출처를 혼동하여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Pezdek et al., 2004). 다른 정보를 고려하지 않

고 단순하게 진술만을 분석할 경우 거기반

내용분석(CBCA) 수가 높아 아동의 진술을 신

뢰할 수 있다고 오해석하는 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가는 진술을 평가할 때 다양한

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Pezdek et al.,

2004). 한, 정확한 진술증거를 얻기 해서

는 문가가 평가 상자 특성에 한 지식뿐

만 아니라 문가 수 의 능력과 경험을 갖추

고 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진술분석도구

에 한 장 과 단 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

어야 한다(조은경, 2004).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각 기 에 제출된

체 인 보고서에 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 히 진술분석 보고서가 질 으

로 우수한지에 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진술분석 문가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지 장애 피해자의 생활환경, 인지능

력을 이해했는지 여부와 함께 종합 인 자료

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문

가 인 추론과정의 명확성 등이 확보되지 않

는다면 보고서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어느 기

에서 평가를 요청했는가나 평가의 내용에 상

없이 보고서의 질이 담보되지 않고 평가결

과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의심받게 되면,

앞으로 형사사법기 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

가를 의뢰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는 심리학자들

의 법정 증언이나 평가 의뢰와 같은 다양한

활동 자체에 한 신뢰에도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기 에 제출하는 보

고서나 법정에서의 증언에 어떠한 내용이 포

함되어야 보고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는 재 부나 형사사법기 과 같은

외부에서 단하는 심리학 반에 걸친 신뢰

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 지 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한 례

아동이 과거와 재, 단수와 복수 등을 구

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동의 자기 심성,

인지능력, 언어표 능력의 한계, 진술이 비일

인 등 아동 증언의 신빙성을 하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하나, 이러한 아동 능력은 실제

인 단을 내리는 사법 계자의 아동 심리

나 정서에 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혜숙, 2005). 박상기(2016)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1990년 에 진행되었던 보름스 아

동 성학 재 에서 아동의 진술에 한 심리

학 감정 결과, 아동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

고 외부의 암시에 의한 진술로 단하여, 보

름스 사건을 계기로 독일 연방 법원에서 아

동의 진술 신빙성 단 시 법 개인의 단

만으로 신빙성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지식을 갖춘 심리학/신경정신의학 문

가의 개입을 허락하 다. 한, 가설추론 진

단, 투명성과 사후검증 가능성, 일 성, 독자

성, 인지 능력분석, 진술의 성립과 발 에

한 설명, 동기에 한 분석 등 감정에 필요

한 최소 요건을 시하 다.

국내 법정에서는 아동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두루 존재하며,

아동 혹은 지 장애 피해자의 증언 능력과 진

술 신빙성 단 시 요사항에 해 시한다.

아동의 증언능력에 해 진술자의 연령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별 지 수 에 따라 진

술의 태도, 내용 등을 구체 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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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자의 이해력, 단력 등이 피해 상황을

식별될 수 있는 범 에 속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법원 1991.5.10. 선고 91도579

결). 성범죄피해 아동의 진술에 한 신빙성

단에 있어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 가능성,

상상과 실의 혼동 가능성이나 기억의 출처

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사건발생일과 진술

일자 간의 시간 간격, 피해 사실 최 진술

상황에서 오도될 수 있는 암시 /유도 질문

의 반복 여부 등으로 인한 아동 기억의 변형

가능성, 래 아동 진술의 향 여부, 자발성,

피해 사실에 한 진술내용의 일 성, 세부

묘사의 풍부성, 특징 이고 구체 인 묘사

여부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61027 결; 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결).

지 장애인은 타인의 성 을 폭력이

아닌 심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 신호를 오

인하거나, 타인에 한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이상미, 김태경, 2015; Fisher, Baird, Currey, &

Hodapp, 2016), 어휘력 부족과 기억력의 한계

등 인지 미숙으로 인해 구체 이고 정확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암시성이 높고, 사

건이 발생하 다 할지라도 묵인하는 경향 등

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지속 이고

심각한 범죄피해 성범죄 피해에 취약하다

(Gudjonsson, & Henry, 2003; 이지 등, 2018;

이미선, 2020). 지 장애인은 자발 폭로율이

낮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사실 여부나 동기를

의심받게 되는 등 사법기 이나 가족에게

시에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이상미, 김

태경, 2015). 국외에서 실시된 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범죄피해 비교 결과, 지 장애인 피

해자의 성범죄 피해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6

배 높았으며(Fogden, Thomas, Daffern, & Ogloff,

2016; 이지 등 2018), 묵인 특징과 사회

고립 정도를 고려할 때 암수 피해율은 더 높

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기 에서 지 장애인

의 특성을 이해한 조사 진행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으나, 사건 조력을 해 힘써야 할 발

달장애인 담경찰 의 경우조차 피해자의 나

이와 장애등 을 고려한 조사가 미흡한 등 법

실무자의 지 장애인 피해자에 한 이해, 인

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미, 김태경,

2015; 이지 등, 2018).

법 개인의 신념, 으로 보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따라 단 결과에 차이가 있었던

결도 존재하는데, 1심에서는 지 장애 피해

자의 진술에 해 지 장애인에 한 차별

인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

정하 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양상 자체에 집 하여 진술이 자발 이

고 일 이며, 비언어 행동이나 허 진술

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

성을 용인하여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4989 결).

지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양형 감경사유

를 분석한 연구결과, 지 장애인 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형범 내의 하한선에 가깝게

결하는 경우가 다수 으며, 양형범 에 미

치지 못한 결도 분석한 사건의 약 30%인

등 법 의 지 장애인에 한 이해 부족이 가

해자의 감경에도 향을 주고 있다(이미선, 정

주은, 2020). 이처럼 아동 지 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단 시 진술의 일 성, 구체

성, 허 진술 가능성, 자유회상 여부, 기억의

출처, 정신 연령, 사건 발생 시 의 경과,

피암시성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단해야 하며(김민희, 이승진, 2019),

문가가 작성하는 진술분석 보고서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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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법 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이미선, 2021).

공정식과 류경희(2017)는 국내 례 연구를

통해 법원에서의 아동과 지 장애 피해자 진

술 신빙성 단 기 을 진술의 일 성, 진술

의 구체성과 합리성, 객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의 오염 가능성, 진술의 폭로 시

과 경 의 5가지로 요약하며, 독일의 연방

법원의 례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진술

차의 객 성과 문성, 가설추론 진단, 사후

검증가능성 등은 시되어 있지 않다며 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앞선 례들에

서 아동 지 장애 피해 사건 결에 있어

법 의 개인 단의 험성과 동시에 피해

자에 한 이해의 부족이 결에 향을 미치

는 을 고려할 때, 아동과 지 장애 피해자

의 특성을 알고 훈련 교육을 받은 문가

즉 진술분석 문가 의견의 요성이 강조된

다. 하지만, 최종 으로 진술분석 문가 보고

서가 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해서는 법

실무자가 문가 보고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제출된 보고서가 과학 증거로

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단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

는 기 이 필요하다.

질 평가 기 의 필요성

외국 법심리학 평가보고서 작성을 한 권

고 지침

Rebecca와 Ronald(2015)는 외국 법정에 제출

되는 문가 보고서 문가의 법정 증언

시 법임상 문가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

했다. 첫째, 문가의 편향 사고로 인한 오

해석, 녹취록 혹은 상기록물과 같은 비 면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평가자의 단이 정

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 문가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평가 상자와의 면평가에

서의 정확성(accuracy)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

음을 법 실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둘째, 진

술로부터 의견이 도출되는 추론과정을 기록하

고, 종합 인 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사법 실무자가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심리학 지식이 부족한

사, 변호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문 원의 감수를 거쳐

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하다.

Otto 등(2014)은 법임상 보고서 작성 시

문가가 포함해야 할 보고서의 내용을 제시

했다. 문가는 상자가 구이며, 어떤 평가

도구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문가가 평가를

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 상자에

한 이력 등의 기본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결과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평가결과를 기

술하고, 평가결과가 상자의 법임상 문제

와 어떤 연 이 있는지 문가가 추론한 과정

을 자세히 서술하여 최종 인 문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한, 문용어의 사용을 지양

하고 만약 사용할 때는 자세한 설명이 동반되

어야 한다. 문가의 의견이 과장되거나 편

이라고 느낄 수 있으므로 ‘완 한, 항상’ 등

과 같은 단정 용어의 사용을 하고, 부정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나 비일상 인 언어

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은 문단체에서 아동 청소년 성폭

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담당 문가가 의학

진료, 심리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하

는지 구체 인 처방안 보고서 작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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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서 련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아동청소년 정신과 회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90)는 임상의(clinician)가 아동청소

년 성폭력 의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의

평가목 을 설명하고, 심리검사, 면담, 법의학

평가에 도움이 되는 16개의 지침을 제시하

다. 문가가 갖춰야 하는 역량, 면담 장소

에 한 언 , 심리검사 결과 해석 시 주의 ,

성폭력 피해 주장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할 것 등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임상의

가 성폭력 분야에 한 문지식 훈련이

부족해 진단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검사, 병

력, 면담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험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심

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에서는 아동 청소년 상 범죄 피해자 평

가를 한 개 , 일반 , 차 지침들을

제시했다. 특히 차 지침에서 심리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심리학자가 미국심리학회(APA)

에서 제시하는 윤리강령에 따라 문가가 범

죄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법기 의 요청에 따

라 개인 인 내용이 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

다는 에 한 내용 등을 알리고 사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보고를 한 충분한 임상 근거가 확실

히 제시된 경우에만 문가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지침들은 진술의

단 평가에 있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충실성

에 한 평가가 요함을 강조한다.

이 듯 법심리학 보고서 작성과 련하여

법심리학자들과 문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심리학 , 법임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지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리학

지식이 없는 형사사법기 종사자들의 경

우 작성된 법심리학 보고서에 상자 정보

나 문가의 정보 등 필수 인 자료에 해

언 되어 있는지,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상

자의 재 능력을 평가하는 추론과정이 올바

르고, 최종 인 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등 보고서에 필수 내용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제출된 보고서의 질을 단

할 수 있는 기 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작성된 법심리학 보고서에 한 신뢰

성을 확보하고 보고서가 작성된 목 에 따라

형사사법 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해서

는 보고서를 의뢰하는 심리학 지식이 없는

법 실무자가 보고서의 질을 어느 정도 단할

수 있는 기 들이 필요하다. 그 반 로 보고

서를 작성하는 문가는 이러한 기 들을 확

인함으로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에 결론을

도출하기 해 충분한 자료들을 확인했는지

여부나 결과추론을 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서의 질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법심리학 보고서의 문제 과 질 평

가 기 의 필요성

외국의 경우 법원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평가에는 형사사법 차마다 매우 다양한 평

가도구와 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에

해 문가가 직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보

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그 분야의

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서 으로 신

뢰해서는 안된다. 를 들어, 문 인 과정을

통해 소아과 의사가 되었어도 아동학 문

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아동학 사건에 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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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하는 문가로 활동하기 해서

는 정기 으로 아동학 련 교육 임상경

험을 쌓아야 한다(Frasier & Makoroff, 2006).

사법기 에 제출된 법심리학 보고서에

해 질 분석을 시도한 다수의 연구결과,

체로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질

으로 매우 상이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악되었다(Robins, Waters & Herbert,

1997; Skeem, Golding, Cohn & Berge, 1998;

Christy, Douglas, Otto & Petrila, 2004; Robinson

& Acklin, 2010; Otto et al., 2014).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보고서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법심리학 보고

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인 요소가 존재하

나 보고서 작성 시에는 락된 내용이 많았다

는 , 둘째로 문가가 법이나 법체계에

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 셋째로, 평가결과와

법심리학 개념과의 연결성, 즉 추론의 근거

가 명확하지 않아 보고서의 법 효용성이 떨

어진다는 이다.

국내에서는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보고

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특정 분야의

매뉴얼들은 존재하나 제출된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나 보고서의 질을 확보하기

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 법원은 법과학 증거는 표 인 검사

기법과 차를 통해 수행되었다는 제가 입

증되고, 학계에서 승인된 문지식에 비추어

법과학 추론이 과학 으로 정당하고 오류가

능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법 이 인정할 때 상

당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결했다( 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결). 문가의 과

학 인 문성을 평가하기 한 기 으로

문가가 해당 분야에 한 학 를 소지하거나

직 에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오랜 경력이

있는가를 평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

가의 문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결

정 인 기 이 될 수 없으며(김면기, 2018), 제

출된 문가 보고서의 문성 보장을 해서

는 개별 보고서에 한 검증 차가 수반되

어야 한다. 보고서 자체에 한 검증 차가

마련되지 않는 한 문가가 작성하여 의뢰기

에 제출되는 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합하게 갖추어 작성되었는지에 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즉, 형사사법 계자는 심리학 지식이 부

족하기에 작성된 보고서가 한 근거를 바

탕으로 평가된 보고서인지 확인할 수 없고,

결과 으로 사법 단을 내리는데 제출된

보고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박종

선, 2013; 김상 , 2016). 를 들어, 재 과정

에서 진술분석 보고서가 증거로서 인정되어

법 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

이나, 검사와 사 두 집단의 단근거가 다

르고 평가방법이 일 되지 않은 등 보고서의

질 인 요성은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종선, 2013). 이는 법 실무자가 아동 심리

학 분야에 한 지식이 부족하고, 법심리학

보고서에서 어떠한 내용이 요한지에 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성폭력 사건 시 진술

특성, 폭로의 과정, 심리 증상 등을 수용하

는 이 법원마다 다르고 일 되지 않아 아

동 성폭력 의심 사건에 한 평가 시 지방법

원, 항소법원, 법원의 실제 법 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에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아동 진술

의 특성, 행동 특징, 아동 진술평가와 련

된 심리 인 증상에 한 언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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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었다(Lindblad & Lainpelto, 2008). 이에 스웨덴은

문가 증언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가 개발되

어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문가 보고서를

평가할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한유화, 박

배, 2016). 따라서 증가하는 진술분석 시행과

제출되는 보고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서를 평가할 수 있는 질 평가 기 이 없다.

사, 검사 등은 법과 례에 기 한 규범

단은 할 수 있으나, 법심리학 측정 평

가에 익숙하지 않고 구체 인 평가과정에

한 이해나 심리학 인 지식이 부족하고 다양

한 법심리학 보고서의 질 수 단이 어

려울 수 있다. 이에,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

법실무자들이 제출된 보고서에서 락사항이

나 사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임상

의견, 추론 등이 문제없이 는 빠짐없이 기

술된 후 제출되었는지 사법실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 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Gumpert, Lindblad와 Grann(2002)에 의하면

성폭력이 의심되는 사건발생 시 문가가 어

떻게 처해야 하는지에 해 스웨덴 건강복

지부(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제시한 지침(guidelines)이 있으나, 이 지침은 보

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사항일 뿐 실제 작성

된 보고서에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이 빠짐없

이 작성되어있는지에 한 실제 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

평가를 해 ‘ 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이하 SQX-12)’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공식 인 측면 5문항과 내용 인 측면

7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세부 인 기 에 따라 0∼2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표 3에 제시하 다.

이처럼 스웨덴의 경우 진술분석 보고서를

평가하기 한 질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있

공식 측면

평가

아동 발달에 한 능력 평가

아동-평가자 사 여부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보

문가의 임무에 한 기술

내용 측면

성 학 에 한 내용

성 학 의 맥락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아동의 생활환경

안 인 해석

진술구조

반 인 질 평가

표 3. Gumpert 등(2002)이 개발한 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 평가도구(Structured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의 세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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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가별로 진술분석 상자의 범 , 환경,

법률, 보고서의 형식 등이 다르기에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 평가 기 을 마련한다면 한국

의 상황을 고려한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의 질 평가

기

한국의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보고서에 한 질 평가 기 이 마련되면,

법 실무자는 보고서의 내용 락된 내용이

나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문가

의견의 근거가 논리 이고 했는지 여부

등 보고서의 질을 가늠하여 증거로서의 가치

를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문가는 보

고서 작성 시 는 의뢰기 에 제출하기

보고서에 한 질 평가 기 들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진술분석 상자의 특성이 다양하고, 의

뢰기 에 따라 진행방식이나 보고서 양식이

달라 일부 세부기 용에 한계가 있어 스웨

덴에서 만든 기 을 그 로 용하기에 문제

가 있으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Gumpert 등(2002)

이 아동 진술에 한 문가 보고서를 평가하

기 해 개발한 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

평가도구(SQX-12)를 재분석하고, 앞서 논의된

외국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보고서의 문제

들을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

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언의 질 평가

기 ’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양한 상황

을 고려했을 때, 앞서 SQX-12를 기 로 몇 가

지의 세부 인 기 들은 수정 재고가 필요

하다.

우선, SQX-12의 개발목 은 아동 성폭력 피

해자를 상으로 진술분석의 결과를 담은

문가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

인을 의무 상자로 하여 진행되고 있고, 의뢰

기 이 필요하다고 단할 경우 13세 이상 청

소년과 신체 정신 장애 의심자까지도

진술분석 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경찰청 정

보공개청구, 2020.11.26) 진술분석 상자를

‘아동’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상

자’로 칭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웨덴의 질 평가 기 은 공식 인

측면과 내용 인 측면으로 범주가 구분되어

있으나, 기존 범주로는 국내에서 질 평가

기 을 활용하게 되는 법 실무자와 문가가

이 기 들 어떤 내용을 으로 고려해

야 하는지를 한 에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각 사항에서 요하게 생각되

어야 하는 핵심을 포 할 수 있도록 문가

요인, 평가 상자 요인, 평가결과 요인의 세

개의 범주로 구성하고자 한다.

셋째, SQX-12의 기존의 문항 ‘ 평가’

에 한 기 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SQX-12

의 ‘ 평가’는 한 명 이상의 문가가 평가

차에 참여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참

여한 문가의 모든 이름과 직 등이 보고서

에 언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는 보고서를 작성한 문가의 보고서를

다른 문가가 검토하거나 다른 제2의 문가

가 별도로 동일한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을 의

미하며, 이는 한 명의 문가가 바라보지 못

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부족한 부분

을 보완해주어 안 인 해석의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미국 랜든 메이필드

(Branden Mayfield)의 사례(Stacey, 2005)는 법과

학 증거 분석에 한 다수의 문가들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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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표 인

사례로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 인

면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2004년에 발생한

마드리드 열차 폭 사건의 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해 FBI를 포함한 총 4명의 지문 문

가가 랜든 메이필드의 지문이라고 일 된

결론을 내렸으나, 최종 으로 그 지문이 다른

용의자의 것으로 밝 졌다. 메이필드(Mayfield)

사례는 유명한 사건을 처리한다는 외부의 압

력, 잘못된 맥락정보, 지문 문가들 간에 안

인 해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의

평가를 신뢰했던 안일함 등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문가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 제 3자

에 의한 확인 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각 문가의 평가는 독립 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박종선, 2016; 김

면기, 2018). 한, 때에 따라서는 보고서의 주

평가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채 다른 문가

나 상 문가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

에 한 객 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최

종 완료된 보고서를 의뢰기 에 제출하기

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문가의 이름

과 소속을 기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진술분석 진행 상황상 복수 문가로부

터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문가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검찰의 3인 평가 체

제와 달리 경찰, 법원에서는 평가가 필수

인 사항으로 고려되지 않는 등 기 용에 한

계가 있다는 과 복수 문가가 참여할지라

도 동료 문가에 한 과한 신뢰가 오히려

면 한 분석을 방해하는 험요인이라는 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만약 앞서 제안한

안처럼 문가 정보의 삭제를 통한 투명성

이 확보된다면, 동료 문가의 독립 평가

상 문가에 의한 감수와 같은 평가는 보

고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한 기 이라

고 생각되므로 기존의 SQX-12와 같이 평가기

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 인 과정은 제출된 보고서에는 드러나지

는 않으므로 보고서에는 한 명 이상의 문가

의 이름과 소속이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 인 과정에

해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반 신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반 인 질 평가를 한 기 에

포함되어 있는 가독성 평가는 따로 분리해 평

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반 인 질 평

가’란 체 인 보고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이 의 평가 기 들을 종합 으로 고려해 최

종 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앞서 외국의

법임상 보고서 작성을 한 권고 지침에

문 인 용어나 함축 , 부정 , 단언 언어

사용을 지양해야 함을 언 한 것을 고려하면

(Otto et al, 2014; Rebecca & Ronald, 2015), 보고

서에 한 반 인 질 평가와 보고서의 가

독성은 분리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가 상자의 권리에 한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 해바라기센터의 진술분석 보고서 양식에는

자료의 출처, 문가에게 의뢰하는 기 이 어

디인지에 해서는 명시하게 되어 있지만(경

찰청 공개정보청구, 2020.11.26), 평가 상자에

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한 설명이 이

루어졌는지에 해 기술하지 않는 한 이를 확

인할 수 있는 별도의 칸이 존재하지 않는다.

를 들면, 형사사법기 에서 평가를 의뢰받

는 경우에는 평가 시 습득한 내용에 한 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평

가 상자나 신뢰 계인에게 자세히 고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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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 한 평가과정 보고서

제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이나 험

성에 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평가

상자가 평가목 을 이해하고 면담 시 내용을

수정이나 삭제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다

(Borum & Grisso, 1996; Skeem et al., 1998;

Robinson & Acklin, 2010). 그러므로 평가 상자

의 보호자 혹은 신뢰 계인에게 한 동의

나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련 내용을 보고서에 서술하거나 동의

서가 첨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진술분석이 실제 평가 상자를 면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경찰 이 조사

시 진술분석 문가가 편면경을 통해 동석하

거나 진술서 혹은 경찰과 상자의 면담을 녹

화한 상기록,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상자 는 부모와

같은 신뢰 계인에게 하게 고지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나 문가가 평가와 련된 자신

의 권리에 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도 있으므로 권리고지 여부에 한 기 을 질

평가 기 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보고서에

평가 상자의 권리고지 련 내용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거나 동의서 등의 증빙서류가 포

함되어 있다면 질 으로 더 우수하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질 평가도구인 SQX-12를 바탕

으로 의 보완사항을 결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국내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

언의 구조화된 질 평가 기 은 문가 요인,

평가 상자 요인, 평가결과 요인의 세 개의

범주로 구성하 으며, 세부기 은 표 4에 제

시하 다. 첫째, 문가 요인에는 1) 작성된

보고서가 두 명 이상의 문가가 참여해 검수

나 확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해 참여

문가들의 이름과 직 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문가 요인

평가

문가의 역량 평가

평가 상자- 문가 사 여부

문가의 임무에 한 기술

평가 상자 요인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보

성범죄피해 최 보고(폭로)의 맥락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평가 상자의 생활환경

평가결과 요인

성범죄피해에 한 내용

안 인 해석

진술구조(자료, 추론, 의견의 구분)

가독성

반 인 질 평가

표 4.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언의 질 평가 세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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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평가, 2) 문가가 상자를 평가

할 수 있는 지식수 , 련한 자격을 갖추고

훈련을 받았는지, 임상 경험이 있는지에

한 기술 혹은 윤리교육과 같은 증빙서류의 첨

부 여부를 확인하는 문가 역량평가, 3) 진술

분석을 한 면담 이 에 문가와 평가 상

자가 만난 이 있어 사 정보로 인해 편향

인 평가를 할 험은 없는지 확인하기 한

평가 상자- 문가 사 여부, 4) 문가

에게 평가를 요청한 기 과 무엇을 한 평가

인지 평가 목 을 기술하 는지를 확인하는

문가의 임무에 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평가 상자 요인에는 1) 문가와

상자가 한 시간, 장소, 평가일시, 보고서

작성일과 같은 평가상황, 사건기록과 같은

문가에 의한 평가가 아닌 다른 기 에서 달

받은 제3정보 등 정보의 출처나 목록을 기술

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

보, 2) 상자가 성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에게 가장 먼 알렸거나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성범죄피해 최

보고(폭로)의 맥락, 3) 상자가 일련의 사건

에 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 는지를 확인하는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4)

상자의 사회 심리 인 환경에 해 독자

가 체 으로 구상할 수 있게 기술되었는지

를 확인하는 평가 상자의 생활환경이 포함되

어 있다.

셋째, 평가결과 요인에는 1) 평가 상자의

피해경험에 해 문가의 해석이나 분석이

아닌 평가 상자가 설명한 내용을 기술하고,

평가 상자가 사용한 언어를 인용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성범죄피해에 한

내용, 2) 평가 상자의 주장이나 행동에 해

문가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 으로 설명하여 비 이고 사려깊게 분

석하 는지를 확인하는 안 인 해석, 3) 보

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문가가 설명,

기술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자료로부터

문가의 의견을 끌어내는 추론과정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진술구조

(자료, 추론, 의견의 구분), 4) 보고서에 사용된

언어가 함축 이거나 ‘항상, 언제나’처럼 단언

이거나, 부정 인지 혹은 문용어에 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가독

성, 5) 체 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심리 문

가가 아닌 형사사법 계자가 읽었을 때 이해

할 수 있고, 모든 기 을 아울러 체 인 보

고서의 질이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반 인

질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의 질 평가

기 은 각 세부기 에 하, , 상으로 정의된

특정 기 에 따라 평가되며, ‘상’의 개수가 많

은 보고서일수록 상 으로 질 으로 우수한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은 본 논문이 보고서의

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에 을 두기

보다는 보고서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는 것에 있기에,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

는 문가와 법 단에 활용하는 단자의

개인 역량, 경험, 지식에 따라 단이 달라

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상’의 개수 그 자체보다도

결과의 달과 의사소통에 있어 보고서 내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하기 한 최소한의 기

으로써 본 기 이 활용되길 기 한다

(Gumpert, Lindblad, & Grann, 2002). 구체 인

기 과 특정 기 에 해당되는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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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제언

국내의 진술분석은 체 성폭력 사건에

해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지 장애 피해자와 같은 의무

참여 상자와 사법기 의 단하에 만 13세

이상의 아동이나 신체 /정신 장애로 사물

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의심 피해자 등을 상으로 선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진술분석

황을 보았을 때, 체 성범죄 사건 비 실제

진술분석 실시 비율은 약 9%로 매우 낮다.

검찰청의 경우 진술분석 문가의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2019년 11월 이후로 진술분석

의무참여 상자에서 성인피해자가 제외된 것

으로 볼 때 진술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문

가의 수가 부족해 보이고, 례에서도 문가

업무의 과 성을 들어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

에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이처럼 진술분석

문가의 수가 부족하면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문가가 분석해야 하는 사례수가 증가해

반 인 보고서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

하며, 실제로 법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

으로 지 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하될

수 있고, 이는 결과 으로 형사사법제도에 제

출되고 활용되는 심리학 평가 보고서 체

에 해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

므로 평가 상자와의 면담 진술 반에

해 정확하고 세 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 을 제시하여 심리학 지

식이 없는 법 실무자들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

출해야 하는 심리 문가들도 보고서의 질을

가늠하고 유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가가 련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할

지라도 해당 사건을 다루며, 자신이 작성했던

보고서를 주 으로 검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해 것이다. 문가의 의

견에 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

보고서 작성이 법률 는 윤리 인 기 에

근거하 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 마련

을 통해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의 충실성,

논리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언의 질 평가 기 은 진술분석

보고서의 질을 담보하기 한 내용 충실성,

즉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빠짐없이 포함

되어 있고,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결과추론의

과정이 명료하게 제시된 후 제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 있으며,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이 논문에

서 제시한 보고서 질 평가 기 에 충실히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보고서에 담긴

문가의 최종 의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질 기 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담

보하는 것이 아닌, 진술의 신빙성을 단하는

문가가 신뢰로운 의견을 도출하기 해 얼

마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고려했는지 여부,

결론을 도출하기 한 문성, 논리성, 치 성,

신 함을 보 는가, 그리고 편향을 최 배제

하고 객 인 단을 내리기 한 추론 과정

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강우 (2017)는 미국에서는 사회과학 증거

단 시 Daubert기 이나 Frye기 을 용하여

검사 도구의 성이나 과학성을 단하고

있으나, 여 히 제출된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

되었는지에 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을 지 했다. 한, 강우

(2020)는 미국과 국내의 형사 결을 분석한

연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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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의견을 법 단에 용하는데 가치

단 이고 사회 맥락 인 성격의 연성과학

문가의 의견에 한 주의가 필요하고, 문가

의견이 제시된 경우라면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반 신문

과 같은 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가

보고서가 검증을 거치지 않고 법정에 제시되

면 한 평가과정을 통해 의견제시가 이루

어졌는지, 부정확하게 기술된 내용은 없었는

지 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 실체 진실 발견

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 신문권에

한 보장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문가 보

고서 증언을 검증하는 효과 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진술분석 문가

는 질 평가 기 에 따라 진술분석 보고서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증거능력으로서

의 가치를 지니기 한 최소 요건들을 충족하

는가를 확인하여 법 효용성을 높일 수 있

다. 나아가 문가가 법정에서 문가로서 법

정 증언을 하게 될 때 문가 증언에 한 논

리성과 내 일 성에 한 별도의 평가가 이

루어지게 될 것이다. 를 들어, 문가가 질

으로 한 수 의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에는 증언하는 문가가 쟁 을 이해하는 정

도, 쟁 에 해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서의

신 함과 조심성, 사고의 치 성, 문가의 의

견 형성과정의 편향성 여부 등에 한 단을

통해 문가가 어떻게 그러한 의견에 도달했

는지에 해 논리 인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

다. 한 문가가 타당한 반 신문에 해

솔직하게 직면하거나 보고서 는 문가로서

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연하게 안

해석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문가

의 보고서나 증언 내용에 한 신뢰성 단에

정 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법심리학 평가에

한 실시과정, 문가 증언 보고서의 내

용과 질에 한 체계 인 연구나 조사는 수행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 연구결과, 치료

를 한 임상 평가와 형사사법기 에 제출

되는 법심리학 평가와의 차이 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인 심리평가결과

와 같이 임상 인 근거만을 바탕으로 법 개

념에 용하는 부 한 추론과정을 거치거나,

법 개념이나 차에 한 이해의 부족으로

문가로서의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밝 졌다(Robbins et al., 1997;

Christy et al., 2004; Robinson & Acklin, 2010).

한 법심리학 보고서의 질이 기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보고서의 질이 형사사

법 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Nicholson & Norwood, 2000). 이에 법심리학 보

고서의 핵심은 한 교육과 경험을 갖춘 해

당 분야의 문가가 한 도구를 사용해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

해 법 문제에 어떻게 용할 수 있는지에

해 논리 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한, 유무죄 단, 양형 단과 같은 법 인

단에 사용될 수 있는 법심리학 /법임상 측

정 평가를 해서는 문가가 활동하는 분

야와 련된 법 인 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률 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문가의 보고서나 법정 증언이 법률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필요

하다.

기존의 법심리학 평가 지침들을 포함해

진술분석 보고서에 한 질 평가 기 을 제

시하는 것은 보고서가 사법 으로 요한 결

정에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해 수 있고 문가가 자신의 문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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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외

국의 경우처럼 법심리학 보고서에 한 지

침, 기 , 표 마련은 좋은 보고서 작성을

해 필수 이다. 한국에서도 형사사법기 이나

학회와 같은 문기 에 따라 상이한 보고서

형식이나 교육과정이 존재하기보다는 그 분야

에 해 문가로서의 기본 인 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내용들

에 해서는 어느 정도 동일한 기 을 바탕으

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나 법정 증

언 내용에 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 마

련을 통해 객 지표에 의해 진술분석의 과

정, 결과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Gumpert et al., 2002; 한유화, 박 배, 2016).

한, 기 에 따라 문가 입장에서도 보고서

분석 작성에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서

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질

으로 우수한 진술분석 보고서가 형사사법기

에 제출되면, 보고서에 한 신뢰성 타당

성에 한 의문은 감소할 것이고, 사실 단에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형사

사법기 에 제출되는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에

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반 인 인식,

그리고 심리학에 한 반 인 인식 제고에

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질 평가 기

은 연구자가 국외 지침, 권고 사항, 심리학

연구서, 례, 법학 논문 등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요한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하향 평

가 방식을 통해 구성되었으나, 평가 기 을

제안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 들이 질 평가 도구로

서 활용되기 해서는 추가 으로 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문가 집단을 형성하여 논

의과정을 거치거나, 평가집단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견해를 조사하거나, 법원에 제출된

문가 보고서나 증언에 한 고찰과 같은 상

향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Duits,

Hoorn, Wiznitzer, Wettstein, & Beurs, 2012). 하

지만 기존에 법정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하

는 것은 평가 상자나 보호자에게 보고서의

연구목 의 사용에 하여 동의받지 못했다는

윤리 인 문제가 있으므로, 보고서 분석을 통

한 평가는 추후 법 윤리 문제가 해결

되었을 때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법정에 제출되는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언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기 들

에 해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제

안된 기 이 표 화된 평가도구로 활용되기

해서는 경험 연구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연구에서 타당화 작업

을 통해 제안된 기 의 실제 용과 한계에

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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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atement Analysis Reports and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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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analysis is a technique that examines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by scientifically analyz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The statement

analysis report is prepared, submitted, and used for legal judgments when there is a suspicion of sexual

abuse for children(under 13 years of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i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physical evidence nor eyewitnesses. However,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a statement

analysis report or testimony are not available in Korea. Although forensic exper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providing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preparing

forensic assessment reports, qualitative analysis research studies for forensic reports revealed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missing or poorly described essential information and lack of logical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forensic opinions. Therefore, forensic evaluation guidelines and forensic reports

submitted to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 developed in Sweden were examined to suggest the Korean version of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 and testimony. This criteria can be us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orensic reports with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used as a guideline to assess the

quality forensic reports or expert testimony prepared by experts. However, this criteria do no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itself.

Key words : sexual abuse, statement analysis, forensic evaluation report, expert testimony, qualitative evalu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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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국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언의 질 평가 기

한국 진술분석 문가 보고서 증언의 질 평가 기 은 문가 요인 4문항, 평가 상자 요

인 4문항, 평가결과 요인 5문항으로 총 13개의 기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기 들은 하,

, 상으로 정의된 기 에 따라 평가되며, ‘상’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 으로 질 으로 우수한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단자의 개인 역량, 경험, 지식에 따라 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단순하게 '상'의 개수가 많음을 평가하는데 집 하기보다 본 기 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내용 충실성, 논리성 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기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I. 문가 요인

1. 평가

평가는 한 명 이상의 문가가 평가 차에 참여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며, 련된

모든 문가에 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하) 보고서에 서명한 문가 이외의 다른 문가는 언 되지 않았음.

( ) 보고서를 작성한 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심리 평가나 유사한 차에 한 탁(referral)이 진행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탁된 평가/ 차를 진행한 문가의 이름이나 직 가 기재되지 않음.

(상) 명확히 한 명 이상의 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다는 것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고, 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직 가 언 되어 있음.

2. 문가의 역량 평가

문가가 평가 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수 ,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에 한 훈련,

경험이 있는지 등과 련하여 내용 기술 혹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

가가 수행된 경우에는 내부의 통합된 경험/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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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문가는 평가 업무와 련해 훈련받은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음.

( ) 문가는 를 들면, 심리학과 같이 련 분야에서 학술 인 훈련을 받았음.

(상) 문가는 련 분야에서 학술 인 훈련을 받았으며, 평가 상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수한 훈련을 받았다는 을 기술함. 안 으로, 문가는 다른 방법으로 련된 훈련/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음.

3. 평가 상자- 문가 사 여부

사 은 평가를 진행하는 문가가 성범죄피해 련 재의 평가와 계없이 이 에

문 인 환경에서 평가 상자와 만났을 경우를 의미한다. 문가의 편향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문가와 평가 상자 사이의 사 여부는 구체 으로 기술하는 것이 요하다.

(하) 본 평가 이 에 외래 는 입원 치료, 이 의 심리 평가 등과 같이 평가 상자와 심도 있는

이 이루어짐. 한, 평가 상자가 정신과에 입원한 력이 있고 치료를 받는 성범죄피해가

알려진 사례가 해당됨.

( ) 문가는 성범죄피해가 의심되는 사례 외의 다른 이유로 1~2회 평가 상자와 하 고, 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상) 성범죄피해 의심 사례에 한 평가를 이유로 문가와 평가 상자의 이 처음 이루어졌고,

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4. 문가의 임무에 한 기술

문가의 임무란 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한 기 (법원, 검사, 경찰)과 어떤 평가를 요청했는지

에 해 설명했는지 확인한다.

(하) 평가를 요청한 기 이나 가 평가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요청했는지에 한 기술

이 없음.

( ) **지방경찰청, **지청의 검사, **지방법원과 같이 가 평가를 요청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평가내용에 한 정보는 없음.

(상) 가 평가를 요청했는지와 평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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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 상자 요인

5. 평가에 사용된 문서의 정보

문가와 평가 상자가 한 시간, 평가상황(장소, 평가일시, 보고서 작성일시), 평가 상자

에 한 이 심리검사 자료, 병원기록 등 평가에 사용된 모든 정보의 출처나 목록을 기술했는

지 확인한다.

(하)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 는 평가 상자와의 시간에 한 정보가 기술되지 않음.

( ) 정보의 출처에 한 일부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만, 평가 상자를 언제, 몇 번 면담했는지에

한 자료가 완 하게 기술되지 않음.

(상) 정보의 종류와 같이 평가에 사용된 자료가 명시되어 있음. 평가 상자와의 면담 횟수 상황

에 해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음.

6. 성범죄피해 최 보고(폭로)의 맥락

평가 상자가 성범죄피해에 해 언제, 어디서, 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첫 진술이 이

루어졌는지에 해 기술했는지 확인한다.

(하) 평가 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에게 처음으로 성범죄피해에 해 공개 으로 얘기했

는지에 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음.

( ) 평가 상자가 성범죄피해에 해 구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와 같이 성범죄피해와 련해 특정

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세부 인 내용은 부족하며, 성범죄피해 련 내용이 어떻게 진

는지에 한 체 인 내용을 알 수 없음.

(상) 평가 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에게 성범죄피해를 공개했는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

고, 성범죄피해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한 체 인 내용을 알 수 있음.

7. 발달상태, 인지능력, 기억력 등의 평가

평가 상자가 이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에 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평가자가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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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발달상태, 인지능력 는 언어능력 등과 련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음. 평가 상자의 일반 인

능력에 한 의견은 0으로 평가함.

( ) 평가 상자의 부분 인 기능에 해서는 기술하지만, 심리평가결과와 같은 단의 근거는 제시

하지 않음. 기술 내용은 일반 인 것이 아니고 평가의 상이 되는 평가 상자에 한 내용이

어야 함.

(상) 평가 상자의 발달상태, 인지능력 는 언어능력 등을 고려함. 심리평가결과 는 결론을 뒷받

침해주는 다른 정보와 같은 단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8. 평가 상자의 생활환경

평가 상자의 가족, 래 계, 학교 상황, 생활조건과 같은 사회 , 심리 환경이 되는 생활

환경에 해 설명했는지 확인한다.

(하) 평가 상자의 생활환경과 련해 사회 , 심리 상황 정보가 없음.

( )

평가 상자의 상황에 한 몇 가지 세부사항은 존재하지만, 성범죄피해 성범죄피해를 공

개했을 당시 평가 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한 체 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음.

(상) 성범죄피해 성범죄피해를 공개했을 당시 평가 상자의 생활환경에 해 체 인 그림을 그

릴 수 있음.

Ⅲ. 평가결과 요인

9. 성범죄피해 한 내용

문가의 해석 는 분석 없이 성범죄피해에 해 평가 상자가 설명한 내용을 기술했거나

직 인용하 는지 확인한다.

(하) 평가 상자가 성범죄피해에 해 설명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음. 보고서만을 토 로 평가 상자

가 어떠한 행 를 경험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 평가 상자가 성범죄피해에 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 제시했지만, 평가 상자가 설명한 내용

을 직 기술하지 않음.

(상) 평가 상자가 성범죄피해에 해 설명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평가 상자의 표 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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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 인 해석

평가 상자의 주장 / 는 행동에 해 다른 안 해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문가가 정

보를 비 이고 사려깊게 분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1. 진술 구조(자료, 추론, 의견의 구분)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문가의 설명을 기술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자료로부터

문가의 의견을 끌어내는 추론과정이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

(하) 자료의 제시와 자료에 한 해석을 분리시키지 않음. 자료에 한 의견이 단순히 사실과 섞여

있음.

( ) 진술서에는 특정 구조가 존재하지만,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와 본문의 어떤 부분이 문가의 분

석인지 이해하기 해 본문을 면 하게 읽어야 하는 등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일정 수 존재함.

(상) 단순히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문가의 해석/의견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술함. 본문의 어떤 부

분이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자료를 해석한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확함.

12. 가독성

평가보고서에 함축 , 단언 ( 를 들어, 항상, 언제나), 부정 인 언어의 사용 여부나 문용

어의 사용빈도, 문용어에 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명확하고 쉬운 단어의 사용

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하) 안 인 해석에 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음. 유일한 근거로 아동 자신의 경험 여부에 한 진

술만을 제시함. 제기된 성범죄피해가 사실인지 여부, 실제 일어났는지 여부에 한 의견만 제시

한 경우는 0 으로 평가함.

( ) 평가 상자의 주장 / 는 행동에 한 안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 하지만, 그 해석

이 왜 지지되는지, 아니면 지지되지 못하는지에 한 이유를 논의하지 않음. 안 인 해석을

제시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 1 으로 평가함.

(상)

평가 상자가 왜 그 게 진술했는지 / 는 행동한 이유에 해 최소 두 가지의 안 설명

을 제시함. 각각의 경쟁 인 안 해석을 수집된 정보를 토 로 체계 으로 논의해 어떠한

사실이 각각의 해석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지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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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보고서에 문용어에 한 설명이 없고, 함축 , 단언 , 부정 인 언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보고서의 가독성이 낮음.

( ) 보고서에 문용어에 한 설명이 있으나 설명이 빈약하고, 함축 , 단언 , 부정 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보고서의 가독성이 간 정도임.

(상) 보고서에 사용된 문용어에 한 설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체 인 보고서가 이해하

기 쉽게 기술되어 있어 가독성이 높음.

13. 반 인 질 평가

심리 문가가 아닌 사법 실무자가 제출된 보고서를 읽었을 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기 을 아울러 체 인 보고서의 질이 우수한지 평가한다.

(하) 보고서의 반 인 질이 떨어짐.

( ) 보고서의 반 인 질이 간 정도임. 

(상) 보고서의 반 인 질이 좋음.


